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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개정사규 공포(직제규정,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)

         사장방침 제201호「직제규정 및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」(2016.3.15) 및 사규

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개정(안)을 확정·공포합니다.

         1. 개정사규 및 주요내용

2. 공 포 문 : 첨부참조

3. 공 포 일 : 최종결재권자 결재일

4. 시 행 일 : 공포한 날부터 시행

붙임  1. 공포문_직제규정(규정제640호)

연번 개정사규 주요내용

1 직제규정

개정

이유

○ 정원외인력정수 관리근거를 직제규정에서 정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

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직원을 구분하는 용어를 일원화하며 오기 등을 

정정하고자 함. 

개정

내용

○ 정관(제22조제2항)에서 정원외인력정수관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

므로 제15조(정원외 인력정수) 삭제

○ 직제규정제10조에서 직원을 일반직, 전문직, 전문위원으로 구분하므

로 직제규정 제14조(정원)제1항과 용어 통일(제18조 및 제19조) 

○ 오기, 탈자 등의 정정(제17조 및 제18조)

2
정원외인력

정수관리규정

개정

이유

○ 정원외인력정수 관리근거의 변경 및 책정절차의 강화, 사업다각화에 

따른 전문인력의 확대를 위한 정수 조정 등을 위해 정원외인력정수관리

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개정

내용

○ 정원외인력정수 관리 근거 및 적용대상의 개정 (제1조 및 제2조)

○ 정원외인력 요청기준 정립 :“일시적인 사업의 확대 등’으로 한정(제4조)

○ 정원외인력정수 책정 심사 강화 (제5조)

 - 승인권자 변경 (정수관리부서 → 이사회 의결)

 - 사용부서의 이사회 참석 및 의견진술의무 부여(제5조제3항)

○ 정원외인력정수 관리부서 : 경영관리부로 통일 (제6조제3호)

○ 정수 조정(별표1)

 - 신규 수요 인력 : 속기사, 주거복지, 유통, 식물관리

 - 사무전문가의 재분류 및 정수 조정

 - 임대주택관리직원의 8급갑 이하 정수 통합 

○ 한시정수의 운영기간 변경(부칙) 

 - 2년 미만  →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 



      2. 공포문_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(규정제638호)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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